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6. 30.>

 (앞 쪽)

                  검사공무원증

       소 속

       직 명

       성 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 진
( 2.5㎝ × 2㎝)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시설ㆍ장비

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골재채취법」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

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

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

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

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

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

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